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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제도1

제도 개요가.

1) 목 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8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내지 제37조, 제11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  제40조

제1항제5호, 제63조, 별표 9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376호)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956호) 제16조 내지 

제18조, 별지2, 별지3

3) 신기술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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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

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

설공사,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

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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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야 중 분 야 소     분     야 비고

A 토목

01. 도로

01. 도로 구조 설계  02.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3.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04. 도로기층
05. 교면포장  06. 도로안전시설  07. 방음벽  
08. 도로 경계석  09. 맨홀  10. 기타 도로 시설

02. 철도
01. 철도궤도 설계  02. 궤도  03. 철도시스템운영
04. 신호 및 제어  05. 철도 유지보수보강
06. 철도 차량  07. 기타 철도시설

03. 항만 및 해안

01. 준설 및 매립  02. 항만 및 해안 구조물 
03. 수중 구조물  04. 항만 부속 시설 
05.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06. 방파제 
07.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04. 상․하수도

01.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02.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3.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04. 상수 처리  05. 하수 처리  06. 상하수도 
오니준설 07. 기타 상하수도 시설

05. 수자원
01.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02. 호안조성 
03. 댐  04. 보  05. 하천 수질 정화 시설 
06. 지하수 및 관리  07. 기타

06. 교량

01. 교량 설계 및 구조  02. 교량 상부구조물 
03. 교량받침  04. 교량거더  05. 가설시설물 
06. 교량 부속 시설물  07. 교량 유지보수 
08. 기타 교량시설

07. 터널

01. 터널 구조 및 설계  02. 터널 구조물 설치 
03. 터널 보강 안정  04. 터널 굴착(발파) 
05. 터널방수  06. 터널 유지보수  07. 터널환기시설
08. 기타 터널시설

08. 토질 및 기초

01.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02. 지반 개량 및 보강 
03. 지반 굴착  04. 말뚝(Pile) 
05. 토목 지중 구조물  06. 흙물막이공 
07. 사면 관리 및 보강  08.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09.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09. 조경
01. 사면녹화  02. 식재조성  03. 수목지지 
04. 기타 조경시설

10. 측량 01 수치지도  02. 하천측량  03. 기타 측량

11.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포장 보수제외)

01.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 방식 
03.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건설신기술 지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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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야 중 분 야 소     분     야 비고

B 건축

01. 건축계획 및 
관리

01. 설계 및 프로그램  02. 기타 건축계획

02. 가설시설물 01. 안전가시설  02. 기타 가설물

03. 조경 01. 옥상녹화  02. 기타 조경

04. 기초 01. 기초다짐 및 지정  02. 기초 보강  03. 기타 기초

05. 철근콘크리트
01. 콘크리트 제조 타설  02. 철근 가공 및 조립 
03. 거푸집  04. 철근콘크리트 골조  05. 복합 구조체 
05. PC(Precast Concrete)  06. 기타 철근콘크리트

06. 철골
01. 철골 가공 및 조립  02. 데크플레이트 
03. 철골 내화 피복뿜칠, 방식  04. 복합 구조체 
05. 철골계단  06. 기타 철골

07. 조적 01. 벽돌  02. 블록  03. 기타 조적

08. 마감
01. 석공  02. 타일  03. 목공  04. 금속  05. 유리 
06. 지붕홈통  07. 미장  08. 창호  09. 도장
10. 수장  11. 단열  12. 건축물세척  13. 기타 마감

09. 방수
01. 일반방수  02. 복합방수  
03.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10. 특수 건축물
01. 초고층 건축물  02. 쉘, 돔, 아치형 구조물 
03. 비정형 구조물  04. 복합구조물  05. 내진구조물 
06. 친환경 건축물  07. 기타 특수 구조물

11. 해체 01. 발파식 해체  02. 기계식 해체  03. 기타 해체

12. 보수보강
01. 건축 보수보강  0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03. 기타 보수보강

C 
기계설비

01. 건설기계
01. 건축기계설비  02. 공기조화/냉난방설비 
03. 소방설비  04. 배관설비  05. 파쇄설비 
06. 순환골재 제조설비

02. 플랜트
01. 신산업플랜트설비  02. 복합플랜트설비 
03. 기타 플랜트 

03.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1. 계측 및 제어설비  02. 자동화 시스템설비 
03.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04. 환경기계설비
01. 환경기계설비  02. 폐기물처리설비 
03. 기타 환경기계설비

※ 안전시설, 방음벽 등 일부 도로분야와 철도분야는 교통신기술 신청 가능

※ 상수처리, 하수처리 등 일부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는 환경신기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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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신기술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 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사후평가 결과 관리

- 신기술신청 접수․반려

- 신기술 심사

- 신기술 의견조회

-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기술 등록․관리

-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5)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

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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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 기준

가) 지정심사 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나)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 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은 가점 

부여

7) 보호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

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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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간 연장 기간의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평가점수 80이상
～100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점수로 

등급 결정, 종합점수 40점 미만은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
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 ․ 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
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
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 종합평가점수가 가점포함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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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15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5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2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6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3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3

경제성
(15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1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12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9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3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2

      ①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 활용실적(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채택

       ∙ 기술의 우수성(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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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권고사항 
이행여부

(5점)
권고사항 이행 5
권고사항 미이행 0

         ※ 권고사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② 가점

       ∙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사후평가결과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배점 0 1 2 3 4 5

       ∙ 해외활용실적(3점)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미만 500～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배 점 1 2 3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 기술보급노력(2점)  

홍보실적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배점 0 1 2

         ※ 정부, 지자체의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또는 설명회 참여 증빙이 있는 경우

       ∙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 조정 기준

   

금액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400억 미만

400억～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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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리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심사 완료

○ 다만,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

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9) 신기술 자료관리

신청인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 심사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기술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 등 홍보용 자료를 제출하고,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정보마당과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에 자료 등록

○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
     - 건설신기술 정보에 대한 다양성, 객관성, 적시성 증대를 통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에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구축하여 신기술관련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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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도 변천 주요 내용

  ㅇ ’89. 5. 1 : 제도 운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반영)

  ㅇ ’95. 8. 4 : 신기술 보호기간 변경(2～5년 ⇒ 5～10년)

  ㅇ ’96. 4. 1 : 신기술 심사업무 위탁(KICT)

  ㅇ ’99.10.30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최초 3년, 연장 7년)

  ㅇ ’02. 1.15 : 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위탁(신기술협회)

  ㅇ ’03. 6. 2 : 신기술 심사업무 위탁기관 변경(KICT→KICTEP)

선행기술조사제도 도입

  ㅇ ’05. 7. 1 : 예비심사제도 폐지 → 1차 및 2차 심사로 이원화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1차 심사 ⇒ 서면평가)

  ㅇ ’06. 7.11 :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로 원가계산서 추가

  ㅇ ’07. 3.16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1차 심사 면제)

  ㅇ ’08. 4.28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로 원가계산서 추가

  ㅇ ’10.12.13 : 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변경(3년 ⇒ 5년)

  ㅇ ’11.12.15 : 신청서 구비서류에서 선행기술조사결과서 제외

  ㅇ ’11.12.25 : 국가주도의 신기술 품셈 마련

  ㅇ ’12.10. 1 : 2차 심사 불인정 기술을 재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국가R&D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신기술 지정심사 요건 통합 조정(7개→5개)

  ㅇ ’13.12.30 : 신기술 심사업무 위탁기관명 변경(KICTEP→KAIA)

               첨단기술성 충족요건 추가(녹색인증, 환경신기술, 국가연구

개발사업 결과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외에 설명회 참여실적도 가점항목으로 산입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 변경

  ㅇ ’14. 5.23 : 근거법령 개정(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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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나.

1) 지정심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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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 개량한 자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평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제한을 

받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최초권리자는 자격이 소멸

3) 제출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책)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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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심사에서 불인정된 후 재신청하는 기술인 경우 1차심사가 면제됨에 따라 제출서류 

각각 원본 1부 및 사본 20부 제출

○ 신청서 파일(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신청서 : 글 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신청서(별책) : PDF파일

  ※ 1차심사를 통과한 경우 심사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차심사용 신청서, 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각 17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 현황(매뉴얼 18호 서식), 품셈관련 서식(매뉴얼 19호 서식) : 

글 2007 버전 이상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활용실적 서약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등

4) 신청서 접수 절차

신청서 초안 작성

▼

원가계산서 발급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검토 및 상담
※ 원본 지참하여 진흥원 방문

▼

신청서 보완 작성

▼

접수(신청인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 가입 후 방문)

▼

등록(진흥원 담당자가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ct.kaia.re.k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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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 수수료 금액 : 총 351만원(V.A.T. 없음)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현장실사 비용 : 실비 정산하여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

입한 후 1차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주말, 휴일 제외)

 - 2차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납부계좌

   ․수수료 : 하나은행 448-910037-38004

   ․현장실사비용 : 하나은행 448-910037-37304

   예 금 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계산서 수취를 원할 경우 팩스로 요청(Fax: 031-382-6436)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

건설기술을 조사하여 목록을 신청인에게 송부

○ 신청인은 조사된 선행건설기술과 신청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답변자료를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와 신청인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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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가계산 조사

○ 신청인은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원가계산서 표지 및 요약표는 매뉴얼 제9호서식 참고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임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조사

8)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가) 관보공고

○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

(http://gwanbo.rea.go.kr)에 공고

○ 공고내용(매뉴얼 제2호 서식)

  -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기술의 요지 및 범위

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 평가규정 제8조에 의한 기술검토기관, 선행건설기술조사기관,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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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한 : 신청기술의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기술 신청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비밀유지 관련 각서[평가규정 별지 제14호서식]를 받고 신청서를 교부

 ※ 신청서 열람 요청시에는 열람요청 공문, 각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인감증명서 

필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이해관계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신청기술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자료

○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또는 의견 제출 제한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상기 기한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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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10) 1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이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검토후 배제

○ 신청분야 유효성 검토

 -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의 3분

의2 이상이 건설분야의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신청서 반려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회․의결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개회

 -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위원회 “인정” 

여부 의결

 - 1차심사위원회 “인정” 기술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실사할 대상 현장 및 실사시기․현장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 결정

 ※ 위원회 지적사항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가능

○ 심사사항

  -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신기술 매뉴얼 • 21

  - 신규성․진보성 및 경제성의 부합 여부

  -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 1차심사가 면제되는 기술의 경우 이해관계인 불참석

11)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심사위원은 1차심사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의 심사 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내용대로의 현장적

용여부․시공품질 및 성능․시방서와의 일치여부․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정수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직원 및 관계자 참여

○ 진흥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12) 품질검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요구

○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1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KOLAS(한국공인인정기구)

의 인증기관임(건설신기술정보마당 http://ct.kaia.re.kr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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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진흥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선정 가능

- 신청인과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에 제시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시 반영

○ 사전질의서 작성

 - 심사위원이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진흥원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

하여 신청인에게 전달

○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내용

  -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 여부 의결

  -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의결

○ 심사사항

  - 현장적용성, 보급성의 부합 여부

  -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차심사위원회 내용 및 신청인 준비사항은 1차심사위원회와 동일. 다만,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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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및 신청인 준비사항

가) 신기술심사위원회 회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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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6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신청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신청인이 6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5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외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신청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신청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발표자료를 15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MS PowerPoint 권장)하고, 17

부를 출력하여 심사 당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시공과정을 담은 동

영상, 신청기술 샘플 및 모형 제시 가능)

※ 가급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

○ 위원회 설명자료 중 필수 포함 사항

- 보호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범위

- 심사요건 설명자료  

○ 사전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서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증빙자료는 제시 필요

다) 이해관계인 준비사항(1차심사만 해당)

○ 이해관계인은 심사 개최일 기준 1일전까지 [매뉴얼 제7호서식]에 따라 참

석자 명단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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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제한

- 이해관계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이해관계 의견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이해관계인이 4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3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예 : MS 

PowerPoint나 글 등의 발표 자료, 동영상), 위원회 설명자료(17부) 및 샘

플․모형 등을 준비

 ※ 가급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이용

○ 설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신청기술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

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이해관계 의견이 아닌 주장을 할 경우에 경고, 퇴장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15)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 관리

○ 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보완사항 및 조정된 명칭, 범위, 내용을 

반영하여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매뉴얼 제5호 서식) 및 홍보자료(홍보 이

미지, 동영상 등 포함)를 CD형태로 진흥원에 제출하고, 

○ 진흥원장은 신기술정보마당에 자료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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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정 및 고시

○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이후 지정증서 발급

○ 지정증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관보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

17) 신기술지정 취소

○ 사위(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18)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초안 제출

○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매뉴얼 제16호서식에 

따라 기술의 명칭, 범위, 내용 등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19)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

성하여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

○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계약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

○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활용실적은 필요한 경우(보호기간 연장 준비 등)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수시로 제출 

가능하며, 활용실적신고 관련 사항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문의(02-516-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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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적은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인 “활용실적”의 증빙자료가 되므로 

｢신기술 범위｣에 해당되는 실적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내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하여 당해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연장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

 ※ 신기술 개발자는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흥원 기술

인증센터에 즉시 통보

20) 시방서 등 변경금지 

○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해서는 안됨

○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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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다.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3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영 제

35조제2항)

1)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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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출

3) 제출 서류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부록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청서 파일(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신청서 : 글 2007 버전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신청서(별책) : PDF파일

  ※ 1차심사를 통과한 경우 심사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차심사용 신청서, 부록 및 

원가계산서 등 각 17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 현황(매뉴얼 18호 서식), 품셈관련 서식(매뉴얼 19호 서식)  : 

글 2007 버전 이상

○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활용실적 서약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등

4) 1차심사위원회 

보호기간연장심사는 1차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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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 

분야의 외부전문가 선정

○ 위원회 개회 정족수 및 의결 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 의결

○ 심사사항

 -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최초 지정 받은 

신기술의 내용(범위) 조정 가능

 -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기술 지정심사와 같은 처리절차의 설명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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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라.

1)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376호)

○ 기술사용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156호, 2014.1.10.)

․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

․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

(시공자)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 신기술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

사용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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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

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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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활용 지원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시험 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36조)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3항)

-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

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영 제3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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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 공동

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

○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2012.12.18.)

-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2012.5.14.)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이 포함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 기술보유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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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Q점수 부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85호, 2014.1.10)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2014.5.21.)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건수)에 따라 1점/건 배점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2013.4.15)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건수)에 따라 1점/건 배점

   -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44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시 ±5점 가감점(기술개발, 신기술, 벌점 및 재해발생 등)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호, 

2004.5.23.)

   -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2) (국토교통부령 제2011-397호, 2011.11.3)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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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해당항목 최대 1점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부고시 2013-265호, 2013.8.14.)

   - 최근 2년 이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R&D과제 참

여시 선정평가 점수읭 3% 이내 가점 부여 

4)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보상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기술

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영 제34조제5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액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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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부정 ･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마.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위반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

한 사전 로비, 명단 유포 및 누설(고지 포함)한 경우에 신청인이나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 및 이해관계의견 제출 반려 및 제한, 심

사위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2) 청탁 등 부정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

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시 

신청인의 경우 당해 신청서 반려, 이해관계인의 경우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 제한, 심사위원의 경우 신기술심사전문가그

룹에서 제외. 2년간 해당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

○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시 위원회 입장 제한, 

경고, 퇴장조치

3) 신기술 신청서 임의공개에 대한 제재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

4) 신기술 부당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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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청은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 

사용 배제 가능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연장기간 경감 및 연장 불허 조치 

○ 부정행위시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 게재

5)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장에게 관련 사

실을 통보하고, 해당심사를 회피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안됨

6) 활용실적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

○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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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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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2

신기술지정신청서가.

1.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해당 구비서

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3.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

용은 가급적 피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가능

4. 신청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목차와 페이지를 작성

5.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 × 297㎜)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활용실적 서약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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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지정신청서 서식 작성요령

가) 접수번호, 접수일 등(공란)

나) 신기술의 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 

20단어 이내로 작성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와 홍보 등을 위해 명칭을 함축한 약자로 명기 가능

○ 5가지 속성을 이용한 표현

구분 속성 표현방법

① 구조 ～구조(or 형태 or 모양)의

② 요소기술 ～을 이용(or 활용)한

③ 적용대상 ～에 적용(or 설치)되는

④ 적용방식 ～방식(형)

⑤ 목적 ～공법(or 기술)

다)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성명)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명칭 기재(띄어쓰기 포함)

○ 주  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략

○ 만약,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란을 복수로 작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신청서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40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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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기술의 내용(요약)

○ 전체적인 기술내용(공법) 중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의 핵심” 내용을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0자 이내로 

요약 표기

○ 최적의 ～, 최고의 ～ 등의 미사여구와 수식어 사용 불가

마) 신기술의 범위

○ 신청인이 개발․개량하여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

  -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 성능 구현 방법 등을 범위로 제시

○ 기존 기술의 내용과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포괄적인 개념 등은 범위가 

될 수 없음

○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 성능, 효과, 미사여구 사용 불가

○ 시험성적서, 연구보고서, 현장활용 실적 등을 통해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내용에 한정하여 신기술의 범위로 신청

※ 관경 00mm, 굴착깊이 00m, 경간 00m, 옥상방수,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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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

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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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1) 기술개발 환경

○ 신청기술의 개발 환경 및 배경을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기술의 현황과 문

제점,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설명

 

2) 기술개발 목표

○ 신청기술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타당한 내용임을 설명

 

3) 기술개발 과정

○ 기술이 개발 또는 개량되기까지 실패를 극복한 내용, 대안의 내용 등 추진

과정을 설명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 기술개발 연혁

개발과정 일 자 주요 진행내용 개발자
(신청인)

예) 개발동기 20??.0?  •

예) 시장조사 20??.0?  •

예) 공동 기술

개발 협약
20??.0?  •

예) 녹색인증 20??.0?  •

예) 환경신기

술 지정
20??.0?  •

⋮ ⋮ ⋮ ⋮

     ※ 신청기술의 조사․연구개발․시험시공․실제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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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내역(해당시)

부처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총
연구기간

개발자
역할 비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혁신
○ 과제명 : 000 000

- 세부과제명 : 000 000

⋮ ⋮ ⋮ ⋮

     ※ ‘개발자 역할’은 주관, 협동, 위탁, 참여기업 등

 

○ 기술개발 관계자

- 신청인

신청인 개발자 주요 역할내용 입증자료

신청인1

○○○ •기술개발 총괄 책임자

별책 000쪽○○○ •품질검증

○○○ ...

신청인2

○○○ •기술개발 책임자

별책 000쪽○○○ ...

○○○ ...

- 연구용역, 시험, 산업재산권, 발주처 등

구분 기관명 내용 입증자료
연구용역

○○○대학교 •구조안전성 검토
별책 000쪽

○○○ •

시험, 검증

○○○시험연구원 •KS ○○ 시험

별책 000쪽○○○

○○○

지식재산권

소유기관

○○○ •특허 제10-000000호
별책 000쪽

○○○ •

원가계산서 ○○○연구소 •구조안전성 검토 원가계산서

현장적용

(발주처)

서울시 ○○○ 건설공사

별책 000쪽
○○○ •

○○○

○○○

 ※ 입증자료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등록), 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 지급 영수증,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된 사용경비지출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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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업계 유사신기술 보유자 등

구분 기관명 내용 입증자료
유사신기술 

보유자

㈜○○, ○○대학, 홍길동 •건설신기술 제000호 별책 000쪽

○○○ •환경신기술 제000호

특허 침해, 소

송 등 분쟁

○○○ •특허심판 진행중 별책 000쪽

○○○

○○○

나. 신청기술의 내용

1) 기술의 분야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건설신기술 신청분야 제시

대분야 중분야 소분야 세분야
A토목 01도로 02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01콘크리트 포장

A토목 01도로 04도로기층 01도로기층 포장

 ※ 신청분야가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고, 건설분야의 

기술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1차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기술의 내용 요약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공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도․대표도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개념도(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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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신청기술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준(품질시험기준 등)을 근거, 타

당성 및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수행한 시험시공결과 등 

검증결과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증빙자료는 별책에 수록)

검증항목 검증기준 검증결과 분석 내용
압축강도  00MPa 이상  00MPa 신청서 00쪽 품질관련 내용 참고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다. 신청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상세설명

신청 범위 <별지 제18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상세 설명 <위 신청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기존기술과 시공절차가 상이한 내용과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절차 표시

○ 시공절차가 기존기술과 같은 경우에도 주요자재나 시공방법 등이 상이

하면 신기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범위에 
해당 여부

1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

2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

3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4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5 ⑤양생 ⑤양생

6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

7 ⑦박리제 도포

8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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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40점 배점)

○ 신규성은 외국기술을 포함하여 유사기술의 유무 및 기존 기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통한 신규성을 설명

○ 개량된 기술이란, 개량의 정도가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

되는 기술이어야 함

1)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제시하고, 신청기술의 핵심내용이 특허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관련 산업재산권이 없는 경우 최초로 개발한 기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 동종분야의 유사 기술을 조사하여 차별성 설명

구분 기존기술명 기술내용 기존기술 도면 신청기술 도면 신청기술과의 차별성 비고
1 신기술000호

2 특허

3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신청기술과 특히 유사한 기술의 경우 상세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비교 도면을 첨부하여 기술적측면에서 차별성을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은 신청인이 임의로 조사하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과 기존 신

기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고란에는 신기술 지정번호, 특허 등록번호 등 기재(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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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후 진흥원장이 선행건설기술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조사된 기술과의 차별성에 대해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2) 개량 정도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및 효과 등을 개량한 정도를 설명

○ 전체 공정에서 신청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 설명

3) 기술적인 독창성 및 자립성

○ 선행공정 또는 작업조건에 영향이 적고 균질한 성능 발현 가능 여부

○ 자재, 인력, 기술력 등이 환경변화에 영향이 적고 외국기술 및 타 기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이 우수한 정도를 설명

나. 진보성(40점 배점)

1) 품질 향상

○ 품질의 목표 및 기준(KS기준 등) 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성능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품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 설명

    

관련 법규 및 기준 품질기준 세부내용 비  고 
(예)법규 도로설계기준

(예)KS기준

    ※ 단순히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품질이 우수한 정도를 

설명

 

2) 공사기간 단축

○ 공정표, 시공순서 등을 도식화하여 해당공종의 전체 공사기간(또는 시간)

제시 및 기존기술 대비 공사 단축기간(또는 시간) 및 효과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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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기술성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감․친환경 관련 등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

※ 국가R&D 성공과제의 성과물,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인증 기술은 해당항목 최대점수 부여

다. 경제성(20점 배점)

1) 설계 ․ 시공비 절감 효과

○ 아래 예시와 같이 기존기술과 신청기술의 시공절차를 도식화하여 해당공종의 

전체 공사비와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대한 공사비를 작성하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공종은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산출

예시) 

  ① 신청기술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구분

기존기술시공절차 신청기술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부문 장-절-항 신청기술 고유영역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토목 6-3-2 합판거푸집
○

(장비개발)

⑤양생 ⑤양생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⑦박리제 도포 토목 6-3-2 합판거푸집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토목 6-3-2 합판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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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공절차별로 품 작성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출처󰊲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작성방법)

      󰊱 “ 시공절차 비교표”는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 

또는 인용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 및 인용된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를 작성

        - 신기술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한계)를 기술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장비가격, 연료소모량, 장비가격 등을 기술

        - 재료량 및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모두 기입

  ③ 시공절차별로 일위대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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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가계산서에 작성 방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분석

2)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효과 등

※ 가설기술, 해체기술 등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기술인 경우 유지관리비용의 산출을 생략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 환경개선, 민원 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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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사 계획

가. 현장적용 실적 

1) 목록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공사
(       )

예)
발주청확인

2
(       )

감리사확인

3
(       )

시험시공

4
(       )

증빙없음

○ 신청기술의 적용현장 목록을 모두 제시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설명자료 제시

    - 신청기술의 내용중 일부만 적용한 경우

    - 기술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현장으로서, 최종 신청기술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등

2) 실적 확인

○ 실적증빙 확인주체(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를 기재하고, 부록에 해당증빙

자료 첨부

연번 공사명 확인주체 기관명 기관주소 및 연락처 담당부서 증빙자료
1 ○○○공사 발주처

우(   -   )

<도로주소명 표기>

별책
○○page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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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실사 가능 현장

1) 목록

우선
순위 공  사  명 발주처/

신청기술 시공자
신청기술만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원) 시공장소 비고

1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시공예정

2 예) XX 포장공사
XX시청/

(주)XX건설

2008.08.03～2009.08.03

45,000,000원

서울시 구로구 

XX도로
준공

3

4

5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전후로 현장실사 가능한 현장 5개소 이내로 제시

    - 현장 접근성, 공사규모,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

    - 시공중인 현장 및 준공 현장을 구분하여 제시

○ 1차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필요 여부, 실사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하므로 

실사현장 목록이 변경된 경우 1차심사 전까지 진흥원담당자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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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사 가능현장 현황자료

○ 현장실사 후보지별로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 자료를 현장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각 현장에 대한 현장실사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실사현장 현황자료󰠲󰠲󰠲󰠲󰠲󰠲󰠲󰠲󰠲󰠲󰠲󰠲󰠲󰠲󰠲󰠲󰠲󰠲󰠲󰠲󰠲󰠲󰠲󰠲󰠲󰠲󰠲󰠲󰠲󰠲󰠲󰠲󰠲 실사장소

우선순위
1

신청기술

적용현장

개    요

공 사 명

○현장사진

발 주 처
(감 리 자)

계약형태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기타

전체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시공규모

현장위치
(주   소)

공사 기간 (          ～          )    총     일
○시공예정
○시공중 
○준  공

투입인원및
장      비

<인원>
∙기술공 :         인
∙보통인부 :       인

<장비>

현장설명

현장특징 ※ 우선순위 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

하자발생 ※ 하자발생 여부 및 보수 내용 설명

실사 가능 시기

실사 가능 공정

 ① 공정1  ② 공정2  ③ 공정3

현장실사 가능 현장실사 가능 현장실사 불가능

사진 사진 사진

※ 위 양식을 복사하여 실사현장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별로 작성



━━━━━━━━━━━━━━━━━━━━━━━━━━━━━━━━━━━━━━━━━━━━━━

건설신기술 매뉴얼 • 63

3)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 현장실사시 확인 할 사항을 신청인이 제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후 

최종 확정, 필요시 준공현장과 시공현장의 확인사항을 별도로 제시

○ 현장적용내용(발주내용 포함)과 품질․성능․효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제시하고, 시험성적서 등 서류심사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적용자재 확인 섬유+혼화재 육안확인  ※ 공란(심사위원이 기재)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슬럼프 플로우 00이상 현장시험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섬유 혼입률 0.05 %이상 육안확인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예) 압축강도 00MPa 이상 비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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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1) 시공성

○ 기존기술에 비해 공정이 간소화되고, 시공이 간편한지 여부를 절차별로 설명

○ 선행 및 후행 공정과의 간섭 여부 고려

2) 안전성(safety)

○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 구조안정성(stability)

○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만족하고, 환경이 변화하여도 기준이상의 품질 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4) 유지관리편리성

○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술인 경우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시 인력, 장비 등 

투입 빈도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

나. 보급성

1) 시장성

○ 국내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국내외 수급(需給)동향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시장특성 및 구조,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해외시장 수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선호도와 활용가능성을 설명

2) 공익성

○ 신청기술이 보급될 경우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과 공익성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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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기술 시방서

○ 신청기술과 관련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시방서의 내용을 중점 기술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기준

예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시방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83호)’에 따라 품질

시험기준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설명하기 바람

 

6. 유지관리지침서

○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신청기술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유지관리

지침 내용 기술

 

7. 기술 사용 자격

○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거나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시(사업자 면허,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조건 등)하여 부적절한 사용자에 의한 신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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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가. 선행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인이 동종분야의 신기술을 기존에 보유한 경우 해당 기술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설명

  - 도면, 사진 또는 개념도를 포함하여 설명

  - 기존 신기술(타 부처의 신기술 포함)을 개량하여 신청한 경우 기존에 개발한 

내용과 신규로 신청하는 기술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구 분 신청기술 선행 신기술

유사성
1.    

2.   

차별성
1.   

2.   

나. 불인정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구 분 불인정시 지적사항 보완내용 관련 Page
1.    

2.   

○ 불인정된 기술을 개선 보완 없이 재신청 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불인정시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보완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불인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위 표에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문에는 불인정 사유에 대한 개선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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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신기술 지정요건의 신규성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기술과 관련된 산업

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등록원부(출원사실증명원) 

및 명세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예시) 특허의 목록 / 특허증 사본 / 특허등록원부 원본(출원사실 증명원) / 명세서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 제시(R&D 참여실적 

증명서, 연구개발 협약서,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등)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신기술 지정요건인 진보성(품질)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청서 본문 내용에 

제시된 품질시험결과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 

원본)를 첨부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 제시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기관(전문건설협회, 발명진흥회 등)에서 실적 증

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발주기관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사 또는 감리사의 확인 가능

   - 시공중인 공사: 공사계약서 또는 기성실적증빙

   - 준공된 공사: 공사실적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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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명과 신청기술명이 상이하거나, 실적증명서 만으로 신청기술 적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 필요

     2. 자체시공, 시험시공 등 실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 관련 공문, 현장 실측 데이타 등 

입증자료 필요

○ 기관의 직인이 아닌 감독관이나 현장소장 등의 개인서명은 무효

바. 불인정 사유(불인정 기술 보완 신청시)

○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심사결과(불인정 사유) 공문 내용을 제시

○ 불인정 사유에 대해 개선․보완한 내용은 신청서 본문에 설명

사. 기타 증빙자료

○ 녹색인증서, 환경신기술 인정증서, 표창, 타기관 기술평가서, 인증서 등 

참고사항

○ 기타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일체

<별책 2 :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

 ※ 원가계산서 뒷면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 심사결과 통보서 

제시(용역기관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임

 ※ 원가계산서 발급후 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된 경우 

재발급 필요

○ [원가계산서]는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원가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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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나.

 

1.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7󰡕 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3.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4. 신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는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를 구성할 것

5.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 × 297㎜)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신청서 외에 접수에 필요한 서류(원본)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원본 서류는 신청서 부록에 포함하여 제본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 



02   신기술신청서 작성요령 ━━━━━━━━━━━━━━━━━━━━━━━━━━━━

70 • 국토교통부

<측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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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
○

(크기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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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12)

 

  (건설신기술지정 제○○○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크기30)

(명칭:○○○○○)
(크기18)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신청인:○○○)
(크기20, 하부여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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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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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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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1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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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2 :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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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개발 배경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신기술의 내용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다. 신기술의 범위

1) 범위에 대한 설명

<신기술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신기술 지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함> 

3) 범위 변경

○ 신기술 지정 이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한 내용을 범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작성

○ 신규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음. 다만 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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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가. 활용실적

1) 활용 건수 및 금액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상의 활용건수와 금

액을 기준으로 작성

○ 전체 공사중 일부만 신기술로 활용한 경우 “신기술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만 

해당됨

○ 2년도 이상 진행된 계속공사인 경우 1건으로 산정(공사비는 합산)

(단위 : 천원 , VAT포함)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  주  처 실적금액 지역 비고

▪2013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1

2

▪2012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3

합 계  원

2) 활용실적 분석

○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활용실적 구간을 표시하고, 신기술 지정 

전후의 활용실적 비교,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실적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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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실적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실적분포

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활용금액(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 활용건수와 금액의 구간이 상이한 경우 높은 구간을 적용

나. 기술의 우수성

1) 기술수준

가)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분석

○ 국내․외 동종의 유사 기술(신기술 포함)의 수준과 신기술의 기술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비교․분석

○ 신기술지정 이후 해당 기술과 관련된 법규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부합

하는지 여부 검토 

나) 향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

○ 국내․외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보완․개선사항을 도출․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제시

2) 품질검증

가) 적용 현장에 대한 품질검증

 ○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기성보고 및 준공검사 시 실시한 품질검증 내용을 

수록

 ○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현장책임자(또는 감리자)의 의견서, 시험자료, 

사진 등을 별책 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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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

○ 보호기간 동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성능 및 효과(시공성, 안전성 

등)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3) 경제성

○ 신기술 지정 이후 신규 개발된 기술과 국내와 건설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심사에서 경제성 재검토

○ 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경제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분석․제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향후 현장 활용을 통한 공기단축, 비용절감 가능성 등 분석

○ 향후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제시

4) 시장성

가) 신기술 관련 시장 동향

○ 신기술 적용결과와 동종의 유사기술(신기술 포함)을 비교하여 시장규모, 

수요, 기술경쟁 상황 등의 동향 기술

나) 신기술 관련 경쟁 우위 여부, 시장 확대 가능성 

○ 향후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지속 여부, 시장 확대가능성 등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5) 안전성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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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개량

○ 신기술 지정 이후 기술을 개량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기술의 

범위를 변경요청 할 수 있음

7) 권고사항 이행여부

○ 신기술 지정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행 내용을 설명(권고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다. 가점, 감점 등

1) 사후평가 결과 : 기재하지 않음(진흥원에서 점수 산정)

2) 해외 활용실적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미만 500～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배 점 1 2 3
 ※ 활용건수와 금액 중 배점이 큰 값을 적용

3) 기술보급 노력

연번 기관명 일시 장소 전시 내용 비고
1

※ 주관, 주최, 

후원 주체

2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한 전시회 및 설명회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서만 기술

4) 감점 해당 여부

○ 공정거래 위반,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활용실적 미제출 등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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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사 계획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4. 산업재산권 내역 

가) 지정신청시 산업재산권 내역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나)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추가, 소멸 등)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신청서에 제시했던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내역을 

작성하고 변동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

구분 등록번호
(출원번호)

등록권리자
(출원인)

등록일
(출원일) 명칭 내용 요약

 예) 특허등록, 
특허출원 등 

※ 난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작성

5. 신기술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최초 신기술 지정시 제시했던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내용을 기준

으로 하되,

○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기술이 개량되어 일부 내용을 변경․추가․보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원안과 비교표 작성

 ※ 최초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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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적용 시방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유지관리지침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6. 기술 사용 자격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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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 신기술 지정 이후에 현장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실시한 시험 또는 성능평가서만 해당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 국내외 동종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항목별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바. 신기술 활용 및 홍보실적 증빙자료

○ 활용실적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를 제시

○ 홍보실적 : 국가․지자체 주관, 주최 또는 후원 전시회 참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참여사실확인서, 관련공문, 사진,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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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 본문 내용 중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수록

<별책 2 : 원가계산서>

<신기술지정신청서 작성요령의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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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





━━━━━━━━━━━━━━━━━━━━━━━━━━━━━━━━━━━━━━━━━━━━━━

건설신기술 매뉴얼 • 91

신기술 요약자료 및 홍보용 자료 작성요령3

신기술 요약자료가.

○ 신기술의 내용, 활용전망,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매뉴얼 제8호

서식]에 맞춰 A4규격용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신기술의 기본 

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를 첨부

신기술 홍보용 자료나.

○ 신기술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 등을 반영

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보완

○ 신기술지정신청서 책자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신기술지정증서｣로 

교체하고, 신기술지정신청서 책자에 있는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은 

｢신기술지정증서｣상의 명칭, 범위 및 기술의 내용으로 하며, 페이지의 

연번 부여

○ 신기술 홍보용 책자는 [매뉴얼 제5호서식]에 맞추고, 책자 후면에는 신

청인 소개․연락전화번호․주소 등을 게재

○ 사이버전시관에 등록할 시공영상, 사진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 제출

○ 신청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에 통보

○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공고내용, 도면 설계 및 시방기준 등 신기술관련 일체)을 수정 

보완한 홍보용책자, 홍보용 동영상 등이 포함된 전자문서(CD) 1부를 

진흥원장에게 제출

       ※ 2012년부터는 홍보용 책자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CD)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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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 시험컨설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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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시험컨설팅 위원회4

목적가.

○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기술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물을 제출함에 있어 시험수행

기관 및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

구성 및 주요 임무나.

○ 신기술 관련 시험․성능 검증을 담당하는 KOLAS 인증기관 및 품질검사 전문

기관 일부,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을 중심으로 신기술 시험컨설팅 위원회를 

구성

○ 신기술 신청 예정자 또는 접수된 신청기술의 시험․성능검증 사항에 대한 

컨설팅 업무 수행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수행 기관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신청인과 시험․성능검증기관과의 적절한 소요경비 중재

  - 신청기술의 적정한 시험․성능검증 항목 제시

  - 기타 신청기술의 시험 또는 운영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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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다.

준비서류라.

○ 신기술 시험컨설팅 위원회 자문 요청서(매뉴얼 20호 서식)

  - 신청기술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기술에 대한 핵심사항(핵심기술, 핵심성능 등) 및 기술개발 내용, 사용

환경 등 포함

  - 국내외 기존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특이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신청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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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기술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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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후평가5

목적가.

○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한 후 기술의 장․단점 등에 대해 신기술 사후평가를 

하고 이를 신기술정보마당에 축적하여, 신기술 사용자에게 평가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신기술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근거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훈령 제2014-377호, 2014.5.23)

내용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 시공, 계약

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검토

○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식에 의한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게 제출

 ※ 신기술 정보마당(http://ct.kaia.re.kr) 신기술 사후평가서 입력

○ 발주청은 신기술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준공 1년 경과 후 

신기술 사후평가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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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사후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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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가.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

나.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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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6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등가.

1) 건설기술 진흥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14조(신기술의 활용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

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

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

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

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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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법령 개정, 2014.5.23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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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

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

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

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서류

     <법령 개정, 2014.5.23 >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

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

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06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

106 • 국토교통부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

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

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

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

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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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

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

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

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

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

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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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

용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

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생략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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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

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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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

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

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령 개정, 2014.5.23 >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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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

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 개정, 2014.5.23 >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

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

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2014.5.23 >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

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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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

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법령 개정, 2014.5.23 >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령 개정, 201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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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신청․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0,000원
1차심사수수료 2,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500,000원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2.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에 낸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에서 조5․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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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306 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2. 10 제383호

개정 2001.  8.  6 제199호

개정 2002. 10. 17 제226호

개정 2003.  5. 23 제118호

개정 2005.  6. 27 제185호

개정 2006.  7. 11 제248호

개정 2007.  3. 16 제 87호

개정 2008.  4. 28 제101호

개정 2009.  1.  2 제871호

개정 2009.  8. 21 제753호

                    개정 2010. 12. 23 제973호

개정 2011. 12. 15 제766호

개정 2012.  9. 28 제646호

개정 2013.  4. 22 제152호

개정 2013. 12. 30 제965호

개정 2014.  5. 23 제3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2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

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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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

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

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

(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1조, 규칙 제7조 및 본 규정 제

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

35조제3항, 규칙 제11조 및 본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

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

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

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3조(신청인의 자격) ①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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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

한 동의를 받은 자

  ②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

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

계인 또는 심사위원은 그 기간 동안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심사기준) ①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다.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구조안정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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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

용실적이 있는 기술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 등

이 우수한 기술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 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

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7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삭제

  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 실적

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신청인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차별성, 개량내용, 우

수성 등 비교 분석 자료

  7.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06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

118 • 국토교통부

  1.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6조(연장신청의 접수)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진흥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

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

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건설신기술 매뉴얼 • 119

  ⑤ 진흥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

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7조(공고) ①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 제32조의제3항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범위 및 보호

기간

  ③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

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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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

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⑤ 진흥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

심사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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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32조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65조에 따

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4.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

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

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

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 진보성 및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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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

회한다

  ③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위

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④ 진흥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

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어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인

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로서 제5

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1

차심사기준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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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장신청의 심사) 진흥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

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제12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 진흥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

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

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

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

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

  2. 영 제31조제6호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품질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 진흥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

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

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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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 진흥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

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이 영 제31조제6호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

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5조(지정신청의 심사) ①진흥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현장적용성, 보급성

  2.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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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

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

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신청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품질검증․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  

  4.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

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

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

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

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

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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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

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진흥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

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

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

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

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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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후관리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3. 보호기간이 조정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

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공사를 계약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유자가 계약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

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진흥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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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흥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

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신기술정보마당)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

당)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

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

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

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진흥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출

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

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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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5.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

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

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

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

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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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 진흥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

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변리사․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

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

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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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7.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②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

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

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

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06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

132 •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 진흥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제30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

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

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

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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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

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

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

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

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

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⑧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① 진흥원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시방서 등 변경 금지) ①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

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

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06   신기술 관련법령 및 기준, 질의회신 등 ━━━━━━━━━━━━━━━━━━━━━━

134 • 국토교통부

 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

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효력) ① 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 ․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4. 5.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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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제17조 관련)

1.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
평가점수

80이상～100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

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
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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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용실적(최대 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반영

   (2) 기술의 우수성(70점)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15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5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2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6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3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3

경제성

(15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1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12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9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3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2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권고사항

이행여부

(5점)

권고사항 이행 5

권고사항 미이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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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점

   (1)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0 1 2 3 4 5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2) 해외활용실적(3점)                                          (건, 만$)

구 분
배 점

1 2 3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3) 기술보급노력(2점)  

홍보실적
배 점

0 1 2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 비고

   1.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종합평가점수로 하며,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는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과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2]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기준(제20조 관련)

금액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400억 미만

400억～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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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376 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정 2009. 8. 25 훈령 제446호

개정 2011. 9. 23 훈령 제747호

개정 2014. 5. 23 훈령 제37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

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

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

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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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

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

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

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

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

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

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

 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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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

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규정인 행정지침(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적

용기준, 2009.1.30)에 의하여 적용된 기술사용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폐지) 이 훈령 이전 종전규정인 건설신기술 기

술사용료 적용기준(2009.1.30)은 폐지한다.

부     칙(2014.5.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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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 별표 1]

기술사용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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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377 호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제정 2006.  7.   5 건설교통부 훈령 제623호

개정 2007.  3. 12 건설교통부 훈령 제660호

개정 2007.  9. 20 건설교통부 훈령 제681호

개정 2008.  4.   8 국토해양부 훈령 제 42호

개정 2008. 12. 2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개정 2009.  8. 21 국토해양부 훈령 제382호

개정 2011.  9. 23 국토해양부 훈령 제746호

개정 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

개정 2014.  5. 23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

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

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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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

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

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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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

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 5.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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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신기술 관련 법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25)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1호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략)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

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

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

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

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내용이 유사하여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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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

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

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

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

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

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

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

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

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

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

의 차액을 감액한다.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제156호,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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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

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

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

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

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삭  제>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

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

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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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64호, 2014.01.10)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

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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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건설기술관리법제39조에 따라 건설신

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

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4항의 신기술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

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

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

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

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

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

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956호 [개정 2013.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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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

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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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나.

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질의요지

    -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

기술 지정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감리전문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

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건관 58812-86 :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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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용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

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공종이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신

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호기간 이

내에 발주처와 도급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술사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4.

  □ 질의요지

    -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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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신기술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신기술 기술

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의거 보호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8.1

  □ 질의요지

    - 물품구매내역의 기자재금액에 신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등을 말하며,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

술사용료 적용이 가능하나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11.1

  □ 질의요지

    -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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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

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12-033967, ’08.12.1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2009년 1월 30일 개정과 관련하여 

동 기준의 시행일(’09.2.(2) 이전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 질의요지

    - 설계시기 및 공사입찰 당시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

건설신기술 매뉴얼 • 155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청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술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설계시방서에 신기술로 명시되었으나 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 신기술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면 현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

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기술사용료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해 주는 기간으로서 발주청과 원도급사간의 최초계약 

이전에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법령에 의거 보호받을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07.1.2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

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

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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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 설계서에 신기술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

하여야 하는 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 

볼 수 없으나, 설계반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공사 판단에 따라 신

기술공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3-045293, ’08.3.2

  □ 질의요지

    - 신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관련 자재 생산납품시공 지연으로 현장공정에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2AA-0806-010320 : ’08.6.4

  □ 질의요지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의 적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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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2008-179호, ’08.12.2(9)｣ 제4조제3항에 따

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여건의 변동이

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심의하여 설계변

경하도록 규정 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8.12.1

  □ 질의요지

    - 특허공법을 제외하고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

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회신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허를 포함한 기존 공법과 신기술을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

공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신기술 지

정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9.2.3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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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따라 비교ㆍ

분석한 설계검토 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179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9.2.3

4) 신기술 사용 협약

  □ 질의요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을 발주청에서 ‘갑’만 사용자로서 

설계하고 입찰공고문에 신기술번호, ‘갑’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게재함. 

낙찰된 회사가 신기술협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 ‘갑’이 아닌 

‘을’과 협약하여도 유효한 협약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공동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을 경우에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 공동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개발자 공동 명의로 협약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유효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 기술

개발자간 협약이나 민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시 각 개발

자의 동의 및 날인이 있어야 협약이 성립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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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신기술 지정 제도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호내용을 기술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개발자 사이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기술개발자 중 1인이 기술개발자 이외의 제3자가 신기술을 사용

하게 하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에는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협약서에 당사자로서 날인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

    - 기술개발자 중 1인이 직접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

법령과 신기술의 활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다른 기술개발

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901-048161. ’09.1.2

5) 입찰 및 계약관련 

  □ 질의요지

    - 신기술 보유자가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경우,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전문 또

는 일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시공에 참여(하도급계약)할 수 있는지 여

부

  ☞ 회신내용(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

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신기술이 포

함된 공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

자가 시공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2AA-0805-065258 :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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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질의요지

    -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

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건설

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 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회사와 (을)회사가 공동으로 지정 받았으나, (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을)회사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정자가 

(병)회사로 변경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법인 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을)회사가 (병)회사로 흡수 합병된다면 (을)회사가 (갑)회사와 

공동으로 지정 받은 동 신기술에 대하여 (병)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양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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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기술 지정 취소

  □ 질의요지

    - 특허와 신기술과의 기술공법이 동일하기에 특허 취소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특허와 신기술이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이 보호기

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국토부)

    -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

하므로 특허가 등록거절, 등록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는 불가

하며, 보호기간도 특허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고시된 대로 신기술 보호기간이 유지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7.2

  □ 질의요지

    - 특허 취소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지정 무효관계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술보급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특허제도는 관련법령과 시행 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이 건설

신기술제도와 상이하므로 특허와 신기술간 상호 구속성이 없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팀-3308 : 2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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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기술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공사의 시공 구경(하수관)과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가 상이한 경우의 활용

실적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신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시공한 경우는 신기술이 적용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팀-474 : 2006.2.

  □ 질의요지

    - 신기술 지정 후 재료의 물성 및 재질이 향상되었을 경우 개선된 물성치를 

기존의 신기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재료의 물성 및 재질에 대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재료명만이 기술되어 있다면 재료의 물성이나 재질의 향상 관련 문

제는 신기술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범위에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외의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기술 범위에 제품(재료)을 포함하는 시공방법으로 명시된 경우에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제품(재료)만으로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 신기술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재료) 자체만으로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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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 신기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 경우 신기술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서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은 제품이 아닌 

건설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7-011116 : ’08.7.4

  □ 질의요지

    - 신기술 공법 적용시 신기술증명서상의 기술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7-036308 : ’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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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후평가>

  □ 질의요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신기술로 지정된 

모든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79호)의 제정 취지는 건설기

술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

후평가서 작성대상은 공사준공일 기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만 해

당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7.2

  □ 질의요지

    - 총 공사기간이 5년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후평가서 작성 및 보고시기가 

연차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 후 1개월 이내(1회)인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이 당해년도 공사(공정)에 포함되어 준공 또는 기성(계속비

사업의 경우)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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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청, 심사 등>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시 재심사 가능여부와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은

  ☞ 회신내용

    - 현행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08-871호, 2008.12.30)에는 신기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 규정

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 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6.2

  

  □ 질의요지

    - 신기술신청분야에서의 25개 분야와 같이 시공과 관련된 건설기술 등은 신

기술 지정이 되고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건

설기술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설신기술 매뉴얼의 신

청분야의 적용분야는 

  ☞ 회신내용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기술이 건설분야

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건설관련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기술이 신기술신청분야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 가에 대하여는 동 

기술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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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 등>

  □ 질의요지

    -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의 경우 공공기관 사용시 건설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신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이내에는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5-013230, ’08.5.7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신기술 보호기간의 의미와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용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

용권고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9-009234, ’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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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서식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다.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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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지정신청서

□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

□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

□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

□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 [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평가규정 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평가서

□ [평가규정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실사의견서

□ [평가규정 별지 제9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10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평가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각서(이해관계인)

□ [평가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용)

[건설신기술 매뉴얼 서식]

□ [매뉴얼 제2호서식]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 [매뉴얼 제3호서식]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 [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 [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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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제9호서식] 원가계산서

□ [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 [매뉴얼 제1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내역서

□ [매뉴얼 제12호서식]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매뉴얼 제13호서식] 삭제

□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 [매뉴얼 제1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분석 및 대책

□ [매뉴얼 제16호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 [매뉴얼 제17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매뉴얼 제18호서식]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신청인)

□ [매뉴얼 제19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신청인)

□ [매뉴얼 제20호서식] 신기술 시험컨설팅 위원회 자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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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 리 기

간  

120일

신기술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

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

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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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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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지정번호 번호 지정일

신청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기술 지정 

확인
➜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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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계약금액(천원) 용역지분율(%)

용역기간

공사내용

신기술 지정번호 ① 발주형태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 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전화번호

주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1.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

(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2. ②,③의 신기술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3.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증명서(발
급)신청서 

확인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 실적 승인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발주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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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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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법인명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 a x)
 e-mail)

주   소

신청기술

명  칭

신청인

이해관계 
의견

 ○ 이해관계인의 기술내용 및 원리

 ○ 이해관계 : 모방 □,   도용 □,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   (해당부분에 ☑)

(☑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1.

    2.

    3.

    4.

 ○ 심사위원회 제시할 의견 요약

    1.

    2.

    3.

    4.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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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명  칭                                           (관리번호 :      )

범  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의견 
(요약)

답변

주)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신기술의 평가규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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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평가서
(지정신청 서면심사)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 기술분야 평가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에 해당함 □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검토 의견

  본인은 신청 기술의 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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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

인의 답변 검토

2. 심사 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신규성

(40)

기존기술과 차별성
15

개량 정도
15

독창성과 자립성
10

진보성

(40)

품질 향상
20

공사기간 단축
10

첨단기술성
10

경제성

(20)

설계․시공비 절감
10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10

계
100

□ 1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 녹색인증 기술 및 국가R&D 결과물, 환경신기술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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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사 실시여부 및 방법 검토(1차 인정시에만 작성)

가. 현장실사 
실시여부

□ 찬성               □ 반대

  <판단 이유>

 나. 실사 현장 및 실사 시기

  □ 실사 현장 : 

  □ 실사 시기 : 

 다.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신청서에 제시된 Check List 항목을 검토후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 기재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여부

품질검증방법 및 

결과

시방서 및 유지 

관리지침서와의 

일치 여부

구조적 안정성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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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11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실사의견서(지정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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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2.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품질검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품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3. 종합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사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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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의견서(연장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현장적용 내용이 신기술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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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품질검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3. 종합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사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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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13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의견회신 

결과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 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현장

적용성

(70)

시공성
20

안전성
20

구조안정성
15

유지관리 편리성
15

보급성

(30)

시장성
15

공익성
15

계
100

□ 2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

건설신기술 매뉴얼 • 187

3. 신기술 지정분야, 명칭 및 범위의 조정

신기술 지정 분야

신기술의 명칭

신기술의 범위

 ※ 인정시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07   관련서식 ━━━━━━━━━━━━━━━━━━━━━━━━━━━━━━━━━━━━

188 • 국토교통부

【평가규정 제14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의견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민원)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 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활용실적

(3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15

품질검증 15

경제성 15

시장성 5

안전성 10

기술개량 5

권고사항 이행여부 5

가점

(10)

사후평가결과 5

해외활용실적 3

기술보급노력 2

계 100 □ 보호기간연장 인정(40점 이상)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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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의 지정분야 및 범위 조정

지정분야

범위조정 □ 필요               □ 불필요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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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7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각    서(이해관계인)

본인은            가(이) 신기술지정(또는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기술(신청기술명(신기술명):                       )에 

대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신기술지정

신청서(또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정히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 신청서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주   소(소재지)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   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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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 제19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신 기 술 지 정 증 서

  ○ 명   칭 :

  ○ 개 발 자 :

  ○ 보호기간 :

  ○ 기술개요 :

  ○ 기술범위 :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분실, 훼손, 개발자 변경 등에 따라 재발급된 증서입니다.

30307-08811일

97.9.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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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2호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전화번호 : 

2. 명칭 :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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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48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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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

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   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전화번호 : 

2. 지정번호 :

3. 명칭 :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범위>



━━━━━━━━━━━━━━━━━━━━━━━━━━━━━━━━━━━━━━━━━━━━━━

건설신기술 매뉴얼 • 195

5. 보호기간 :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48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이외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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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5호서식]

홍보용 책자
(측면)       (전면)

신기술
지   정
제000호

신

기

술

명

칭

(크기

1(4)

2
0
0
○
․

(크기(10)

□

기

술

개

발

자

□
(크기1(2)

신기술지정 제000호(크기11, 진하게)

 

지정
분야

 (좌측상단, 상부여백4㎝)

신 기 술 명 칭
(크기30, 진하게)

200○. ○ (지정년도, 월, 크기1(5)

(기술개발자:○○○)
(크기20, 하부여백 5㎝)

※ 보호기간연장의 경우 ‘연장시의 연도, 월’로 작성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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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 홍보용책자 목차]

※ 목차 앞에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게)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가. 기술개발 배경 ··························································································

    1) 기술개발 환경 ····························································································

    2) 기술개발 목표 ····························································································

    3) 기술개발 과정 ····························································································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

  나. 신기술의 내용 ··························································································

    1) 기술의 분야 ································································································

    2) 기술의 내용 요약 ·······················································································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다. 신기술의 범위 ··························································································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2. 1차 심사 기준 설명서 ··········································································

  가. 신규성 ·········································································································

    1)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2) 개량 정도 ···································································································

    3) 독창성과 자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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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보성 ··········································································································

    1) 품질 향상 ····································································································

    2) 공사기간 단축 ·····························································································

    3) 첨단기술성 ··································································································

  다. 경제성 ··········································································································

    1) 설계․시공비 절감 ······················································································

    2)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

3. 현장실사 ········································································································

  가. 현장적용 실적 ···························································································

  나. 현장실사 내용 요약 ·················································································

4. 2차 심사 기준 설명서 ···························································  

  가. 현장적용성 ··························································································

    1) 시공성 ··········································································································

    2) 안전성 ··········································································································

    3) 구조안정성 ··································································································

    4) 유지관리편리성 ···························································································

  나. 보급성 ··································································································

    1) 시장성 ··········································································································

    2) 공익성 ··········································································································

5. 신기술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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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지침서 ··························································································

7. 기술 사용 자격 ···························································································

별책 1 : 신청서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라.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 ······································································

  바. 기타 증빙자료 ····························································································

별책 2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별책 3  원가계산서 

 

※ 홍보용 책자는 제본하지 않음(전자문서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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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보호기간연장 홍보용책자 목차]

※ 목차 앞에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 첨부

목     차

(※글자크기 20P 신명조 진하게)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가. 기술개발 배경 ···························································································

    1) 기술개발 환경 ·····························································································

    2) 기술개발 목표 ·····························································································

    3) 기술개발 과정 ·····························································································

    4) 기술개발 연혁 및 관계자 ···········································································

  나. 신기술의 내용 ···························································································

    1) 기술의 분야 ·································································································

    2) 기술의 내용 요약 ·······················································································

    3) 기술의 성능 및 검증 결과 ·········································································

  다. 신기술의 범위 ···························································································

    1)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

    2)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

    3) 범위 변경(해당시) ······················································································

2. 보호기간연장심사 기준 설명서 ·························································

  가. 활용실적 ······································································································

    1) 활용 건수 및 금액 ······················································································

    2) 활용실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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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술의 우수성 ···························································································

    1) 기술수준 ······································································································

    2) 품질검증 ······································································································

    3) 경제성 ··········································································································

    4) 시장성 ··········································································································

    5) 안전성 ··········································································································

    6) 기술개량 ······································································································

    7) 권고사항 이행여부 ······················································································

  다. 가점, 감점 등 ····························································································

    1) 사후평가 결과 ·····························································································

    2) 해외 활용실적 ·····························································································

    3) 기술보급 노력 ···························································································

    4) 감점 해당 여부 ···························································································

3. 현장실사 계획 ····························································································

  가. 현장적용 실적 ···························································································

  나. 현장실사 내용 요약 ·················································································

4. 지식재산권 내역 ·······················································································

  가. 지정신청시 내역 ·······················································································

  나. 보호기간 동안 변경된 내역 ··································································

5. 신기술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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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지침서 ··························································································

7. 기술 사용 자격 ··························································································

<별책 1 : 부록>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나. 신청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라.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증빙자료 ·················································································

  마.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바. 보호기간 연장 가점 증빙(해외실적, 홍보실적 등) ·······················

  사. 기타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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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안    내

본 신기술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신기술 관련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자 : ○  ○  ○  ○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Tel. 031-000-0000     Fax. 031-000-0000

책자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aia.re.kr)

Tel. 031-389-6481～7  Fax. 031-38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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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신청인용)󰠲󰠲󰠲󰠲󰠲󰠲󰠲󰠲󰠲󰠲󰠲󰠲󰠲󰠲󰠲󰠲󰠲󰠲󰠲󰠲󰠲󰠲󰠲󰠲󰠲󰠲󰠲󰠲󰠲󰠲󰠲󰠲󰠲󰠲󰠲󰠲󰠲󰠲󰠲󰠲󰠲󰠲󰠲󰠲󰠲󰠲󰠲󰠲󰠲󰠲󰠲󰠲󰠲󰠲󰠲󰠲󰠲󰠲󰠲󰠲󰠲󰠲󰠲󰠲󰠲󰠲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직위 기술개발참여내역
연락전화번호

(HP)

※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5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신청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인감 날인) 제출

- 신청인이 6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5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외부인(연구용역, 특허발명 등)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정원 외 참석 가능.  다만, 발표는 불가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 직위란 직무 및 직책상의 지위를 말함(예 : 과장, 부장, 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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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7호서식]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해관계인용)󰠲󰠲󰠲󰠲󰠲󰠲󰠲󰠲󰠲󰠲󰠲󰠲󰠲󰠲󰠲󰠲󰠲󰠲󰠲󰠲󰠲󰠲󰠲󰠲󰠲󰠲󰠲󰠲󰠲󰠲󰠲󰠲󰠲󰠲󰠲󰠲󰠲󰠲󰠲󰠲󰠲󰠲󰠲󰠲󰠲󰠲󰠲󰠲󰠲󰠲󰠲󰠲󰠲󰠲󰠲󰠲󰠲󰠲󰠲󰠲󰠲󰠲󰠲󰠲󰠲󰠲󰠲󰠲󰠲󰠲󰠲󰠲󰠲󰠲󰠲

□ 신청기술명칭(신기술명칭) : 

□ 신청인 : 

□ 심사 일시 : 

□ 참석자 명단 : 

성   명 소 속 기 관 직위 이해관계 내역
연락전화번호

(HP)

※ 작성시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이 단독인 경우 소속법인의 직원 3인 이내(개인 단독인 경우 본인만 참석 

가능)

  ․ 법인에 입사한 시기가 이해관계 의견서 접수 이후인 경우 참석 불허

  ․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제출(필요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증빙 등 제출)

  ․ 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참석자에게 위임장 제출

- 이해관계인이 4개 법인 이상 공동인 경우 3명을 초과하여 기관별 1인씩 참석 가능

- 외부고문, 자문위원 등 제3자 참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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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8호서식]

신기술 요약자료󰠲󰠲󰠲󰠲󰠲󰠲󰠲󰠲󰠲󰠲󰠲󰠲󰠲󰠲󰠲󰠲󰠲󰠲󰠲󰠲󰠲󰠲󰠲󰠲󰠲󰠲󰠲󰠲󰠲󰠲󰠲󰠲

(제○○○호) 신기술지정 정식명칭
(※ 글자크기 16, 신명조 진하게)

■ 기술개발자 : (주)○○○(대표이사 ○○○)

■ 주    소 : 서울시 ○○구 ○○동 9-3 (Tel. 02-○○○-○○○○) 

■ 홈페이지 : http://○○○.○○○.○○○(이메일 : ○○○@○○○.○○○)

■ 보호기간 : 20○○. ○○. ○○ ～ 20○○. ○○. ○○(○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2) 내용

     ※ 보호기간, 범위, 내용은 지정증서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보호기간은 지정 이후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5년간임.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신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개념도, 상세도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공절차별로 

시공방법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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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신기술로 적용된 현장에 대해 발주처, 시공규모, 기간, 위치, 특징 등을 표로 정리하여 기

술(활용실적이 많은 경우 연도별, 지역별 등으로 요약)

  나. 향후 활용전망

     ※ 국내외 여건, 기술의 시장성, 활용가능분야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전망을 기술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신기술의 핵심내용과 최근 많이 알려진 유사기술의 성능, 기능 등을 요약 설명하되, 

신기술과 유사기술을 비교하여 신기술의 수준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기존 시장에서 신기술이 보급될 가능성 및 동종분야 기술수준을 선도 또는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가능성 등을 기술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국내외 기술 대비 장점, 외국기술 대체 및 기술수출 가능성, 예상 해외시장 수요 및 

기술료 수입 규모 등 기술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단가를 기술

  2) 공사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비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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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가급적 표로 제시)

  4) 유지관리비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내구성, 수명연장, 안전성 증대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또는 생애주기비용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술(가급적 정량적

으로 기술)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기대효과를 기술(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 본 자료는 진흥원 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에 게재되고, 요약서를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처 및 정부기관에 배부하거나, 각종 전시회 등에 비

치하여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기술지정(연장)신청서, 원가계산서, 선행건설기술

조사결과서 등을 참고하여 홍보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4페이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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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9호서식]

원 가 계 산 서󰠲󰠲󰠲󰠲󰠲󰠲󰠲󰠲󰠲󰠲󰠲󰠲󰠲󰠲󰠲󰠲󰠲󰠲󰠲󰠲󰠲󰠲󰠲󰠲󰠲󰠲󰠲󰠲󰠲󰠲󰠲󰠲

 <측면>                              <전면>

원 

가

계

산

서
크기

16

2

0

0

○

․

○

(크기(10

)

   

원 가 계 산 서
(크기30)

(명칭:○○○○○)
(크기1(8)

                                         (신청인:○○○○○)

                                                       (우측여백3㎝, 크기1(3)

200○. ○ (신청년도, 월, 크기1(5)

(조사기관 : ○○○)
(크기20, 하부여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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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0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1. 회사개요

신고업체 

구분
기술개발자 □ 기술사용자 □

법인명

(성  명)
대  표  자

사업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업태분류 전   화 팩   스

주       소
(홈페이지)

벤처 등록 

여부
□ 벤처지정 유효기간 ～

 2. 건설신기술 신고 현황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 명칭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총괄) 

 총 활용건수  건 총 활용금액  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작성요령)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는 신기술 지정건별에 대한 활용실적을 각각 양식에 맞혀 

작성한다.
 2. □ 은 ∨으로 표시한다. 
 3. ※업태분류는 별첨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코드작성 요령을 찾아 기재한다.
 4.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총괄은 지정건에 대한 총 활용건수와 총 기성금액을 기재한다.
 5. 활용실적이 없는 건설신기술은 활용금액란에 “활용실적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첨  부) 
 1.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2. 신기술 활용실적(기성실적 내역서)
 3. 기술사용협약서(기술사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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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2호서식] 예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지식재산권 목록

    1.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2.  

    3.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신기술 지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건설㈜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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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3호서식] 삭제



07   관련서식 ━━━━━━━━━━━━━━━━━━━━━━━━━━━━━━━━━━━━

214 • 국토교통부

[매뉴얼 제14호서식]

건설신기술 예산절감 현황(공사별)

(단위：백만원)

지 정
번 호 개 발 자 신기술 

활용금액
일반공법
적용금액 절 감 액 공사내용

 

※ 기재요령

  1. 신기술지정(기술별)별로 절감액을 기재한다.

  2. 신기술 활용금액은 협회에 신고한 기술별 총 활용금액으로 기재한다.

  3. 일반공법 적용금액은 지정받은 신기술과 대비되는 일반공법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산출된 

공사금액을 기재한다.

  4. 절감액은 일반공법 적용금액 대비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절감액을 기재한다.

  5. 내용에는 신기술 활용금액에 대한 일반공법 산출 근거자료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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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6호서식]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No.OOO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Certificate 
 

Title :

Developer : 

Period of Protection : O years (Oct OO, 20OO~Oct OO, 20OO)

Description of Technology
『

                                                                                    』
Scope Of Technology
『

                                                                                    』
Contents to be Protected
● The developer is authorized to receive royalties from others for using NET
● It is reco㎜ended to use NET prior to the similar technology
● The ordering authority may be encouraged to test the equipment or to construct 

experimentally in regard of NET
● When the test and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for NET result in excellent performance, 

the ordering authority may apply NET preferentially

In compli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18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 hereby designate above the technology as a NET. 

October OO, 20OO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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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7호서식]

활용실적 서약서(신청인)󰠲󰠲󰠲󰠲󰠲󰠲󰠲󰠲󰠲󰠲󰠲󰠲󰠲󰠲󰠲󰠲󰠲󰠲󰠲󰠲󰠲󰠲󰠲󰠲󰠲󰠲󰠲󰠲󰠲󰠲󰠲󰠲󰠲󰠲󰠲󰠲󰠲󰠲󰠲󰠲󰠲󰠲󰠲󰠲󰠲󰠲󰠲󰠲󰠲

□ 신  청  인 :

□ 신청기술명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시 제출된 활용실적 관련 

사항(건수, 적용범위, 적용내용, 사실 증명 등)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며, 향

후 활용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신

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취소, 신청서 반려,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

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일자 : 

                           신청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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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8호서식]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 신기술의 명칭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기술 지정분야     ※예 : 토목 / 도로 / 도로구조 설계 (매뉴얼 5페이지 참조)

 - 

□ 핵심어              ※신청기술과 관련된 핵심어를 5가지 이내로 기재

 - 

□ 신기술의 범위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기술의 내용(요약)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청인(1)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복사하여 모두 작성하기 바람

 - 기관유형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중 선택

 - 법인번호 :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기관명칭 :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소속기관명 기재

 - 우편번호 : 

 - 주소 : 

□ 실무담당자(1)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각 신청기관별 실무담당자 1명씩 기재 

 - 성명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팩스 : 

 - 이메일 : 

 - 직위 : 

□ 총괄담당자 성명 :  

※ 실무담당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기술센터 담당자와 주로 연락할 총괄담당자를 정하여 기재

※ 한글(HWP)로 작성하고, 접수시 한부는 출력하여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CD에 담아서 제출 

※ 실무담당자는 접수전날까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에 회원가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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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19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Ⅰ.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부    서

성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Ⅱ.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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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

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시공절차 비교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기존기술 명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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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구체화 필요)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4회)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무근/50㎥미만)

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③말뚝시공

③말뚝시공

- 일렬말뚝 - H말뚝

-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사용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

공절차 분리 필요

↓ ↓

③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뚝

-
④ 캡형 유공강판보강

재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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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출처󰊳
품명 규격

[주󰊴 ]①

②

③
 ․ ․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가. 항목명 : 

    유  형 : 

    조정사유 : 

    조정내용 : 

나. 항목명 :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1.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2.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3.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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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작성예시]

(㎡)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출처󰊳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②특수시트부

착

시트재료 ㎡ 1.252

자사기준
보통인부 인 0.042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예시)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 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

로 시공가능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

통인부에 적용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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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20호서식]

신기술 시험컨설팅 위원회

자문 요청서
신청기술 명칭

신청자

법인명

주 소

연락처
▪Tel)                        ▪HP)

▪e-mail) 

신청기술 내용

(요약)

주요 개발

(또는 개량) 사항

주요 핵심어

(Key Word)

국외의 

시험방법

(알고 있을 

경우 기재)

궁금 사항

세부 의뢰내용

(시험항목 포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기술 관련 시험컨설팅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류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1부

 - 기술에 대한 핵심사항(핵심기술, 핵심성능 등) 및 기술개발 내용, 사용환경 등 포함

2. 국내외 기존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특이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신청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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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기술유사기술분류표(’14.05.31. 기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에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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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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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9

주요 역할 담당기관
전화번호
(팩스)

신기술 업무 총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www.molit.go.kr)

044-201-3556

(Fax : 044-860-9500)

신기술 심사 및 제도 운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 및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

(ct.kaia.re.kr)

031-389-6481∼5

(Fax : 031-381-4994)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02-516-2490

(Fax : 02-516-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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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안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1～5)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 하나은행 4층   

- 약도

․지하철 이용시

: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70m, 하나은행 건물 4층)

․공항버스 이용시

: 김포공항(청사 7번 승강장) → 범계역 → 평촌역 하차 

: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김포↔범계, 약 1시간 소요)

․자가용 이용시

  : 서울 외곽순환도로(서울)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에서 우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하나은행

  : 서울 외곽순환도로(인천) → 평촌IC →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서 좌회전 

→ 한림대병원 →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이마트 전방 하나은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하나은행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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